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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인사말

조영선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리는 ‘9월 19일’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한 날로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에 많은 함

의를 갖는 날입니다. 서로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실질적인 평화에 얼마나 큰 함

의를 갖는지, 신뢰를 파괴하는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이 얼마나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여왔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캠프 데이

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를 채택하였습니

다. 3국은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

하며, 3자 훈련에 명칭을 부여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 11월 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도 한일 안보협력의 사례로서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원치 않았음에도 미국이 중국-북한

을 견제를 명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 또한 위 협정을 파기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겠

지만, 미국의 국익이 반드시 한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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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시기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또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시

점에서,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아픈 한일 과거사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

라 동북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대한민국 국익에도 반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당연하듯 북중러의 협력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한

반도의 군사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

력 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시다 일본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 북중 

위협을 명분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의 유엔사 참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

다도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07년 이래 한-오키나와 교류를 해왔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만나면 

형제’ 오키나와 가토 유타카 변호사, 마츠자키 아키후미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의 발제

자, 토론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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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내빈 여러분, 

법률적 관점에서 본 한미일 군사협력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헤닝 에프너 한국 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포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정치 재단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증진하

고 평화, 국제 이해 및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00

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입

니다. 수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싱크탱크가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개발하고 동아시아

에서 대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어려운 시기에 열립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더 고조될 가능

성이 높아 보입니다. 블록화와 대치, 군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미국, 한국, 일본은 이른바 3국 안보 협력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주 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더 이상의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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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살펴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행사에 재단이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

를 빌려 저명한 국내외 연사들뿐만 아니라 오랜 파트너인 민변을 비롯한 공동 주최 기

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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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Forum on RoK-US-Japan 

Military Cooperation from Legal Perspectives. 

My name is Henning Effner, the Country Director of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in Korea. 

I apologize that – due to a business trip abroad – I am not able to attend 

the Forum in person.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is a German political foundation. Our 

mandate is to promote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nd to contribute to 

peac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e have offices in 

around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have been active in Korea since 

the year 1989.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our work has been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East Asia. For many years, we 

have been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ink tanks in 

developing engagement policies with North Korea and in promoting 

dialogue and trust-building in East Asia. 

This forum takes place at a difficult tim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building up and a further escalation seems likely. 

Block-building, confrontation and arms race have become more visible than 

ever. The US, RoK and Japan affirmed to establish a so-calle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ntity a month ago. Russia and the DPRK decided to 

enhance their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offering weapons last week. 

Under these circumstances, avoiding further confrontation and promoting 

dialogue and peace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Today's event will offer an important opportunity to look at the military 

cooper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exchange ideas on how to 

reduce the military tensions and move forward toward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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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ense it is a great honor for us to be associated to this event. I 

would like to use this opportunity to thank not only the distinguished and 

international speakers but also the co-hosting organizations including our 

long-standing partner MINBYUN.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We very much appreciate 

your time and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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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공동 대표의원 김경협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아니 유사 이래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대한민국이 단 1년 4개

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로 동북아는 이제 진영대결의 최전선이 되었고, 평화

로운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던 한반도가 다시 긴장과 대결,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

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살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한발 한발 내딛는 걸음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준비된 이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위를 걱

정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

국사무소, 우상호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사실상 군사동맹의 길을 열었습니다. 



8

일본은 미국이 인정한 대중견제의 중심국가로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을 인정받

았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화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완성의 기반을 다지고 있

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입니다.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가

능성으로 동해가 전쟁의 바다가 될 위기에 처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정말 절실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보다 더 

면밀하고 자세한 평가와 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께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칠 외교안보적 파

장’에 관해 설명해주시고, 가토 유타카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과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를 발표해주십니다. 소중한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님, 오동석 교수님, 이경주 교수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님, 마츠자키 아키후미 변호사님의 활발한 토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

리워진 위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가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평화로이 단풍을 즐기실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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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한정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진

접･오남･별내)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상호 의원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

보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우

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 군사

협력 추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18일 美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며, 3국 군사훈련에 명칭을 부여하여 매

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정상은 대만 문제까지 3국의 공동 대응에 포함하여 기존 미･중 

전략 경쟁을 한･미･일 3국,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일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하는 최일선에 내몰리고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군사력 

확장과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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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정세는 군사 대결의 심화로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 수 있습니다. 군사 충돌

을 방지하고 군비경쟁 완화와 예방적 위기관리가 절실합니다.

특히 일본은 작년 12월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적 기지 공격)와 방위비 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관련 문건 개정을 결정하고,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 범위와 자위적 조치를 넘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일본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도 일본이 아

니라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방조하고, 

우리 어민의 피해 보상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려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포장 

속에 일방적인 퍼주기 굴욕외교를 하면서 정작 일본에서 얻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지속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

역화하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

계 어디에도 이웃 나라와 영토 분쟁을 하면서 군사협력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

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최선의 안보이고, 평화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실체와 문제점이 국민에게 제대

로 전달되고,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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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우상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올리기까지 수고해주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특별히 발제자로 참석해주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가토 

유타카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변호사님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경주 인하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님과 마츠자키 아키후

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변호사님,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 자리를 기회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미칠 파장 및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및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주

신 모든 분께서 많은 고견을 나누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제 1

한일 군사협력 강화 정도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적 파장

김준형 교수 (한동대학교,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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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가토 유타카 변호사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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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가토 유타카 변호사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들어가며

2022년 12월,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국가안보전

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안보 관련 3개 문서가 각의결정(閣議決定)되었다. 

한정된 개별적 자위권 행사, 즉 ‘전수방위(專守防衛)’만을 인정해 온 정부의 헌법 9조 해석

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법제라는 입법에 의해 짓밟혔고, 더 나아가 전수방

위의 범위를 넘어 선제공격의 우려를 안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위력정비 

라는 각의결정에 의해 짓밟히는 등 헌법주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헌법 9조에 따른 자위대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해석과 그 임무 확대의 역사를 

간략히 되짚어보고, 오늘날의 안보문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1장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한 자위대 – 1950년대

1.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자위대

(1) 헌법 9조에 의한 자위대의 합헌성

일본 헌법 9조 1항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2항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의 포기를 선언하며 철저한 평

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직접적인 계기로 1954년 자위대

가 발족한 지 70년이 지났고, 이 기간은 헌법 9조를 지키려는 평화세력과 자위대를 확대 

강화하려는 보수세력과의 대립의 역사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존치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에 고심해 

왔지만, 그동안 확립된 정부 견해는 유엔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인정된 개별적 자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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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중 개별적 자위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행

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이었다.

이 중 한정적 범위에서의 개별적 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 할지라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자위권 자위권 행사의 3요건】

① 타국으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②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③ 이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한정한다 (중의원 내각위원회 1954년 

4월 6일 답변 외)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정부 해석으로는 1972년 10월 14일자 참의원 결

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 수 있다.

헌법은 제9조에서 이른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른바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평

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제13조에서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국정

에 있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존립을 완성하고 국

민이 평화롭게 생존하는 것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며,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평화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

는 헌법이 자위를 위한 조치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무력

공격에 의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급박, 부정한 사태(急迫, 不正の事態)에 대

처하고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만 용납되는 것이므로, 그 조치는 권리상황을 배제

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하에서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 하에서 무

력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타국에 가해진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헌법이 전력을 포기하더라도 자국의 존립을 위한 자위권까지는 부정할 수 없지만, 

평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이상 그 행사는 제한되며,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권리가 근

본적으로 뒤엎어지는 급박한 부정의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자위권 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수방위(専守防衛)’, 즉 남을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수비를 통해 자국을 

방어한다는 일본 특유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본 방침으로 삼음으로써 헌법과의 정

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유리 세공’이라고도 불리는, 어찌 보면 ‘절묘한’ 법 해석

과 그 운용은 간신히 전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해온 것이다.

(물론 헌법학회의 기존 통설은 그래도 자위대 보유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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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대립의 축은 거기에 있었다.)

2. 9조에 따른 방위정책

이러한 제한적인 자위권 행사 해석 하에서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기본적인 방위 전략

으로 1957년 5월 20일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만을 볼 수 있었다. 이 정책은 

매우 짧은 것으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방의 목적은 직간접적인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

조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제연합(UN)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를 실현을 기(期)한다.

(2)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3) 국력 국정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국방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4)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연합(UN)이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

지는 미국과의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대응한다.

1976년 처음 책정된 ‘방위계획대강령(防衛計画大綱)’(대체로 10년 후를 염두에 두고 중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 정비 등을 규정한 지침)에서 ‘기초적 방위력 구상(基盤的防衛力構

想)’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방위력 정비에 대한 사고방식은 헌법 9조의 제

약 하에 가상의 적국을 두지 않고, 침략에 대해 일정 정도 방어능력을 유지하면서 일미안

보조약에 근거한 미군의 지원과 유엔의 제재 등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3.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구 가이드라인)’ - 1978년

이러한 방위력 구상의 큰 전환이 시작된 것은 1978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구 

가이드라인 1997년, 2015년 개정)이 책정되면서부터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로(Sea 

Lane) 방어를 위한 일미 공동 해상작전이 다루어졌으며, 일본 방어를 위해 자위대와 미군

이 공동작전 연구를 하고 공동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보조약에 의해 미군의 보

호를 받는 존재에서 ‘일미일체(日米一体)’가 되어 일본 방위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방위

정책을 크게 전환하고, 이전까지 거의 없던 미일 공동훈련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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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무력행사를 하려는 자위대 – 1990년대 ~

1. 자위대의 해외 파견

다국적군이 참여한 1991년 걸프전에서 일본은 자금 부담을 떠안은 것에 그친 데 대해

일본과 미국의 보수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헌법의 국제공조주의를 빌미로 ‘국제공헌’

을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수방위 차원에서 자위대의 해외 출동을 부정하는 1954년 6월 2일 참의원 결의 등에 근거

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무력행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992년 처음으로 자위

대의 해외 파견을 용인하는 PKO협력법이 통과됐다.

2. 안보 재정의를 통한 미일동맹의 세계화

그 후 냉전 종식에 따른 미일안보재정의 협상 과정에서 1996년 일미안보공동선언에서

미일안보조약은 명문 개정도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동

맹으로 전환되어 간다.

이 안보 재정의에 따라 1999년 주변사태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주변사태(周辺事態)’로 규정하여 일본에 대

한 무력공격 없이도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

동은 ‘주변지역(周辺地域)’에 국한되지 않고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한 아프가니

스탄 전쟁 지원, 2003년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한 이라크 파견으로 전개된다. 또한 

동시에 2003년에는 무력공격사태법이 제정되어 전후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사법제

(有事法制)가 정비되어 갔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제 정비가 진행됐지만, ‘해외에서

의 자위대 활동은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설명과 함께 헌법상 타

국을 방어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일관되게 지속됐다. 

이것이 헌법 9조가 간신히 유지해온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구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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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보 관련법 제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해제(解禁) 

– 2015년

이러한 자위대 창설 이래의 ‘헌법적 제약’을 걷어내고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베 정권에 의한 2015년 안보 관련 법제 제정이다.

안보법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

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을 때 타국(미국)과 함께 무력행사를 한다는 집

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부 금지 해제(解禁)가 이루어졌다. 이는 종래 자위권 행사 3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특히 제1요건에 대해 타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이라는 명

확하고 한정적인 요건이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거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국민

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엎어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완화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앞선 1972년 정부 해석은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급박, 부정 사태에 대처하고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자위

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가 합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 ‘존립 위기 상태’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

사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기 때문

에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합리화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헌법 9조에 따라 정부 해석으로 확립된 헌법 규범을 개헌 절차 

없이 입법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당시 헌법학자를 비롯한 많

은 국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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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보장 3문서 개정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 2022년

1. 안전보장 3문서란

기시다 정권이 각의 결정한 안보 3문서는 아베 정권이 이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부 

금지 해제보다 일본의 군사화를 더욱 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3개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침. 아베 정권 하에서 2013년 12월 ‘국방기본방침(国

防の基本方針)’(1957년 前述)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2) ｢국가방위전략｣

기존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大綱)’의 명칭을 미국에서의 전략에 맞춰 이번에 명칭을 변

경한 것

(3) ｢국방력 정비계획｣

기존 ‘중기국방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은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국방력 정비 계

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에 동일하게 명칭이 변경되었다.

2. 타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안보 3문서

안보3문서는 전제가되는 되는 안보환경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 중국, 북한, 러시아 순으

로 이 세 나라를 지목하여 비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국에 경제적 위압

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등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

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라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

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없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 방면에서는 안보상의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는 인식에서 억지로 오호츠크해 주변에서의 활동 등을 거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본

의 안보 정세 인식이 중국 위협론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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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18년에 수립된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동향 등에 대해서는 

국방정책 및 군사력의 불투명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

한 우려를 낳고 있어 앞으로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안보 3문서는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분명히 내세운 

것이다.

3.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각료회의 결정에 의한 입헌주의 파괴

(1)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경위

안보 3문서에 앞서 수립된 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에서는 ‘다차원 통합방위력(多次

元統合防衛力)’을 표방하며 이지스 어쇼어(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를 아키타현과 야마

구치현에 배의(配意)하는 등 미사일 방어(BMD) 강화가 제시됐다. 한편, 처음으로 ‘스탠드 

오프 방어 능력의 강화’를 언급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타국 영역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이 현지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

자 자민당 등에서 그 대체 전력으로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통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민 여론에 독재국가가 어떤 침략행

위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힘입어 이번 안보 3문서 개정

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이 문서에서는 ‘반격능력’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도입이 명시된 것

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이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무력행사

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적 조치로서 상대방 영역에서 우

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탠드 오프 방어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

여기서는 ‘반격’으로 되어 있지만, 선제공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으

며, 또한 이 ‘반격’의 대상은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되어 있어, 도시 공

격도 가능해지고 있다.

(2)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급속한 군 확대

① 군사 예산의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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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 새로운 전략문서의 실현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증액하겠

다며 올해부터 5년간 총 43조엔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헌법 9조에 따른 정

부의 자기규제로서 방위비를 GDP 대비 1%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범위를 갑자기 벗어나 단기간에 늘려 5년 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대국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비증강은 과거 아무리 강경한 보수정권에서도 실현하지 못

한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방위정책의 중대한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적 저항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민 의식의 보수화라는 배경 아래 매우 비정

상적인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② 도입되는 공격적 무기

안보 3문서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 스탠드오프 미사일로는 사거리 200㎞ 

정도였던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거리 1000㎞ 이상 장사정거리화하는 능력향상형 

개발,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능력향상형) 개발,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 등이나 국산 미사

일 개발을 넘어 사거리 2000㎞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500발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를 포함한 통합방공미사일 방어능력을 위해 이지스함 신설, 03식 중

거리 지대공 유도탄 능력 향상형 개발, F35B 구입 등도 포함되어 국방예산은 당초 예산액 

6조 8,219억 엔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조 4,005억 엔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통

합 방공미사일 방어 능력이 정비되면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남서) 제도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기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18년 방위계획대강에는 호위함의 항공모함화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즈모형(いずも

型)’ 호위함인 ‘이즈모(いずも)’, ‘카가(かが)’의 2척에 대해 사실상 항공모함 개조 공사가 진행 중

이며, 2024년 취항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3) 내각 결정에 의한 입헌주의 파괴1)

① 합헌이라는 정부의 설명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존의 정부 견해를 원용하여 설

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1956년 2월 2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郎) 총리 답변이다.

1)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22년 12월 16일 "‘적기지 공격능력’ 또는 ‘반격능력’ 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2/221216.html



37

발제 2.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한 부정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법리적으

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개별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 해석을 벗어난 헌법 위반

그러나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1956년 하토야마 답변은 ‘앉아서 자멸을 기다린다’는 

궁극적인 상태, 즉 이 반격이 없으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여 ‘법리상’ 

검토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자위권 행사로서 적기지 공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답변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가상의 사태를 상정하여 그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평상시부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적인 위협을 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

는다."2)라고 설명되어 왔다. 이 때문에 ICBM이나 장거리 핵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등은 보유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하토야마 답변 당시와 비교하여 미사일 기술과 물량

이 현저하게 발전한 시대에 전면적인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이며, 일단 이것이 사용되면

장렬한 미사일 공격의 응징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정부가 설명해온 극

히 제한된 자위권(3요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각의결정이라는 행정절차만으로 

헌법규범을 짓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일본에 대한 공격이 없어도 적기지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2015년 안보법제에서는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어도 타

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해 일본에 ‘존립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인정하면 집

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기본적으로 미국이다.) 가 공

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지 공격이 가능해진다. 안

보 3문서에 의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제약된 개별적 자위권 행사라는 헌법 규범 해

석의 돌파’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타국 공격’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헌법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1959년 3월 19일 주은 내각위원회 이노우에(伊能) 방위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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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법 위반 선제공격의 우려

게다가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의 도입은 헌법은 물론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까지 위

반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면 반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착수 인정

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며 착수 판단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기지 공격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처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원지 등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겨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어느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상대국에 대한 정찰 능력, 정

보 통신망 정비가 필수적인데, 일본이 그러한 능력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

대국을, 그리고 무엇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의 판단에 지배를 받게 되고, 일본으로

서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안보 3 문서에 따라 추진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전

쟁을 따라가는 길이다.

4. 전쟁체제에 국민을 총동원하는 안보문건

(1)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로

안보 3문서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위력 정비로 현실적

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계전능력(継戦能力) 확보로 나아가고 있다.

① 자위대 통합사령부 및 통합사령관 설치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는 주일미군과 사령부 차원의 일체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② 무기 탄약 비축

지금까지 예산의 제약을 받았던 무기 탄약 등에 대해서는 계승 능력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탄약고 증설과 대량의 탄약 비축, 혈액제제의 자위대 자체 제조 및 보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수송능력 확보

난세이(南西)제도에서의 전투를 가정해 육상자위대의 사단 전부를 기동운용형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해상수송부대를 창설해 수송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항만과 공항의 

군사 이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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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탄성(抗たん性) 강화

자위대 시설의 지하화 등 항탄성을 강화한다.

⑤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정보전 전투 능력 강화

(2) 군수 산업의 추진

①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 강화’

안보 3문서는 ‘자국 내 장비의 연구개발-생산-조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

력 그 자체라며, 군수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보호, 

기술-정보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곧바로 군수업지원법3) 이 국회에

서 통과됐다.

② ‘방위장비 이전 추진’

기존 일본은 1976년 통일된 견해로 확립한 무기수출 3원칙4) 으로 무기수출을 엄격하

게 제한해 왔다. 아베 정권은 2014년 이를 대폭 완화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

한 바 있는데, 안보 3문서는 일본 군수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넓혀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3) 학술 연구의 군사적 동원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 나아가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성과의 안보 분야 적극적 

활용을 위한 민관 연계 강화’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방위기술연구에 대해 ‘학계

를 포함한 첨단 연구자의 참여 촉진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미 대학 등의 연구를 공모하여 보조하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운

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112억 엔에 달해 예산 부족으로 고민하는 대학 등의 공

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위성 전체 연구개발비는 8,968억엔(전년도 대비 6,056억엔 

증가)으로 문부과학성 소관 과학연구비 보조금 2,817억엔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학술연구

에서도 군사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3년 정기국회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아카데미인 일

본학술회의의 인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회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3) 국가 지원으로 ①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 강화, ② 효율화를 위한 설비 도입, ③ 사이버 보안 강화, ④ 군수산업 사업승계 

지원

4) (1) 공산권 국가 (2) 유엔 결의에 의해 금지된 국가 (3) 국제 분쟁의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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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가 그동안 군사 연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학회를 

비롯한 강력한 반발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우려된다.

(4) 정보 통제 및 감시 추진

① 산업 분야에서의 통제

안보3 문서가 제시한 정보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보수집 분석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안

보분야에서의 보안처분(Security Clearance) 도입을 비롯한 정보보전 역량 강화도 기술

되어 있다.

이미 일부는 2022년 통과된 경제안전보장법5)으로 실현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해 정보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② 국민에 대한 통제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의 협력을 얻거나 국민 보호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항만-공항 등 공공 인프라 정비 이용, 자위대나 미군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민

간과의 ‘조정(調整)’, 원전 등 중요 생활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 국경 도서지역으로의 불법 

상륙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중요토지규제법은 군사시설 및 중요시설 

주변 토지･건물 소유자 및 관계자의 정보수집과 감시를 위한 법으로, 안보 3문서에 앞서 

시행되고 있다.

제5장 ‘대만 유사 사태(有事)’와 일본

1. ‘대만 유사 사태’를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

교도통신이 2023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찬성 61%, 반대 

36%,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일으켜 유사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각각 30%, 40%로 나타났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

한 찬반 비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거부하는 불안과 공포심에 대다수 언론이 영합하고 있

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시민 측의 논의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5) 이 법은 중요물자 공급망 확보, 핵심 인프라 감시, 첨단기술 개발 지원, 특허의 일부 비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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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러시아의 공공연한 침략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필사적인 무력 저항을 목격했을 때,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저항에 편향된 교훈을 일방적으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과 신체,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사적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국방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 

세력 내에서도 아직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논의 상황을 보면, 우선 중국이 단순히 대만의 군사적 통일을 추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설령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일본과 동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일본의 참전 패턴

고인이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고 발언했고,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식 국교도 맺지 않고 있으며, 대만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

은 낮다. 만약 참전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1) 주일미군이 참전하여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된 경우

주일미군이 참전함으로써 일본이 교전국으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미일의 ‘사전 협의’에 의해 미군의 전투행동을 용인한 경우이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됐을 때 ‘일본국으로부터의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때는 미일 양국이 사전협의를 한다는 교환공문이 교환된 바 있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만약 이런 사전 협의가 있을 때 일본 정부가 미군의 출격을 거부하면 ‘미일동맹’이 무너질 

것이라며 거부는 있을 수 없다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둘째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일미군이 참전하는 경우다. 미중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

렵지만, 굳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주

일미군 사용에 대해 ‘일본에서 직접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동’이 아니라며 사전협의

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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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영향사태’ 인정에 따른 후방 지원

다음으로 2015년 안전보장 관련 법제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태’를 ‘중요영향사태’6) 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대만 유사에 참전하여 일본이 중요영향사태 자체라

고 하여 후방지원을 했을 때,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이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일본의 지원은 군사행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

다. 따라서 일본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시작하면서 교전국이 될 우려가 있다.

(3) ‘존립 위기 상태’ 인정에 따른 전투 행동 참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안보 관련 법제에서는 정부가 ‘존립 위기 상태’로 인정

할 경우, 자신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 유사

시 미군의 전투행동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당연히 협조를 요청받게 되므로, 대만 정부

가 이를 존립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미군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이 미군의 참전 이전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후술할 자위대 전 간부들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중국이 센카쿠 열

도를 점령한다고 여겨져 일본이 먼저 방위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

러나 ‘대만 통일’을 위해 센카쿠 제도를 점령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으로서는 

이를 행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일본이나 센카쿠 제도가 미군의 전투 행동에 앞서 공격받을 우려는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台湾有事は日本有事)’라는 것은 미군의 전투 참

여를 계기로 일본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태에 다름 아니다.

6) 1999년 주변사태법에서 후방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변사태’에 대해 ‘주변’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삭제하고

재정의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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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 2022 국방백서에서)

3. ‘대만 유사 사태’로 일본은 어떻게 될까?

(1)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

2023년 1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대만 유사시 24가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미군의 참전으로 대만 방위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은 주일미군 기지의 사용이다. 전쟁은 대만-중국-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평균적으로 미군의 사상자는 1만 명에 육박하고, 함선은 항

공모함 2척을 포함해 20여 척을 잃으며, 항공기는 168~372대를 잃는다고 한다. 그리고 

주일미군기지 공격을 계기로 한 자위대의 참전으로 일본도 군용기 122대, 함선 20여 척

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이나 전장에서의 민간

인 피해는 계산되지 않는다.

(2) 자위대 전 간부들의 시뮬레이션

한편, 2021년 8월에 자위대 전 간부와 국가안전보장국 OB 등이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

가 있다(이와타 키요후미 외 ｢자위대 최고 간부가 말하는 대만 유사｣ 2022년 5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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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만과 일본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 중국군이 대만 상륙과 센카쿠제도 점

령을 실행하고 미군이 참전하며, 그 사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이 섬

에 잠입한 공작원과 중국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일본 안보정책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데, 거기에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오키나와 현민의 본토 피난도 충

분히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는 오키나와의 

반전 운동에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관여하는 등 국민을 적대시하는 듯한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

4. 논의되지 않는 애매한 일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떠들썩한 있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이 일본에 직접

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대만 방위’를 

위해 미군을 지원하거나 직접 군사행동을 취하는 선택을 할 것을 전제로 한 ‘위협’이다.

그리고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선택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적인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쿠

웨이트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이 출동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NATO 국가들의 

무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태 지역에서 전개된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철저한 

평화주의를 표방해 온 일본은 그 해결을 위해 다른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로 지금까지 NATO 국가들과는 다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중 대립 속에서 ‘미일(군사)동

맹’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자동 참전을 어쩔 수 없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

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일본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일본 헌법의 철저한 평화주의를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NATO와 같은 군사적 ‘국제 공헌’에 나설 것인지

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제6장 한반도 ‘유사 사태’와 일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서 

중국 위협론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유사 사태’를 염두에 두고 안보 

3문서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 사태’에 대해 안보 3문서에서 어떤 예측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45

발제 2.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

1. 일본의 자위권 행사

일본이 참전하는 전형적인 상정으로는 우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또는 주일미군 기지

역시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가 되기 

때문에 안보 3 문서에 따라 적기지 공격 능력이 가능해지고,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반격’ 

을 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반격에 있어서는 미군의 정보 수집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자위대가 어떻

게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판단을 잘못하면 일본의 불법적인 선제공격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반격 여부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한일기본조약 3조)의 영토 내에서의 공

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격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자위권 행사이며, 타

국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뒤틀린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안보 3 

문서에 의해 자위권 행사로 적기지(적 영토)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 후방 지원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또 다른 일본의 참전 가능성으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중요영향사태’

로서 미군 등의 후방지원을 실시하거나 ‘존립위기사태’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참하

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적기지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안보3문서의 결론이다.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상황’의 개념의 한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자위권 또는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

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상륙전이나 육상전투 등을 수행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탠드 오프 공격 능력을 활용한 전투 지원은 일본의 안보를 

핑계로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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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오키나와와와 안보 3문서 - 헤노코 신기지에 관하여

안보 관련 문서와 오키나와의 군사력 강화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에 맡기기로 하

고, 마지막으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해 두고자 한다.

미 해병대 제36해병대 항공군의 본거지인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오키나

와 본섬 동쪽 해안의 헤노코(辺野古)지구에 일본 정부 주도로 신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

다. 처음 이전 계획이 발표된 1996년부터 27년이 지났지만, 오키나와 현민의 반대로 건설 

계획이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매립 예정 해역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완공조

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완공된다고 해도 빠르면 2040년 전후가 될 것이다(정

부의 낙관적인 공정으로도 향후 1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류큐 열도의 공격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CSIS의 시나리오도 이를 보여준다. 최근 가데나

(嘉手納) 기지에 배치된 F-15 전투기들이 순차적으로 퇴역함에 따라 미군이 차기 배치 전

투기를 결정하지 않고 당분간 F-22를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배

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헤노코 신기지를 활용할 예정인 미 해병대의 군사작전 계획도 변모하고 

있다. 대 중국 전쟁에서 상정되는 것은 원정전진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d Operations EABO)이다. 이는 적의 미사일 공격 사거리 내에 일시적으로 전방 요

충지를 확보해 센서 설치, 대함･대공미사일 설치, 전방 항공 보급점･항공기지 등을 설정하

는 한편, 여러 요충지를 확보해 전초태세 구축, 자체 진영의 항로 보호 등을 수행하는 작

전이다. 더 이상 적의 사거리 내에 있는 고정된 기지를 갖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다. 해병대는 이 작전 수행을 위해 1000여명~2000명 규모의 해병 연안연대(MLR)를 편

성할 예정이며, 이 중 1개는 재오키나와 해병대 일부를 재편성해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헤노코 신기지는 회전익기 중심의 해병대 항공기지로 활주로 길이가 오버런

을 포함해도 1600m에 불과해 오스프리 등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만 운용할 수 

있고, 게다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새로운 군사자산이 집중되는 기지인 셈이

다. 2040년대에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미일 양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미국의 대일 정책을 주도해온 조셉 나이(Joseph S. Nye)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2014

년 이미 헤노코 신기지에 대해 "고정화된 기지는 지금도 가치가 있지만, 중국의 탄도미사

일 능력 향상에 따라 그 취약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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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질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7)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 현민의 기지 피해를 미래 영겁 존속(永劫存続)시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현 시점 정부 추산으로도 9300억엔)을 투입한 결과, 쓸데없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8장 마무리

8월 18일, 일･미･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 등이 발표되

었다. 이 자리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한이밀 안보협력

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인도-태평양 및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협력을 3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일 각각의 당면한 ‘위협’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하

나가 되어 군사적 대결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상 일체화가 진행된 역

사를 보면, 현재와 같은 미일, 한미 군사동맹을 미군이 가교역할을 하는 관계에 그치지 않

고, 3국의 군사적 일체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상대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더욱 

높일 뿐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일본은 군사적 대결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비추어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의 외교적 노력을 철저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

환해야 하며, 일본 시민의 역할은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7) 2014년 12월 9일자 류큐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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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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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토론 1

김남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캠프데이비드선언과 한국의 헌법적 쟁점 등

(1) 들어가며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의 안보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정

신(공동선언),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이하 정신, 원칙, 공약을 합하

여 ‘캠프데이비드선언’이라 한다). 

한미일은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자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연례 3국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며, 군사, 경제, 산업 등 다차원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한-일 사이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미, 미-일 각개 개

별 동맹을 일체화 하여 한-미-일 다자 동맹화 하는데 진전을 이뤘고, 대중국 포위망을 동

아시아에 구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최고로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

서 한미일 3각 동맹화는 절실하게 바라던 일이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전후 전범국가에

서 현재 경제 및 국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제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며, 역할을 

개시했으며, 재무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일방

적인 피보호국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미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정치의 파트너 

대우를 취급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징적 대접 이외에 실익 차원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데 논란이 있다. 

캠프데이비드선언에 관하여 (1)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한미일이 동맹 또는 준동맹화의 

길로 접어 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협력 차원인지, (2)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준수했어야 할 절차는 무엇이고, 

이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 범위에 있는지, (3) 한국이 얻을 이익과 위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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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지, (4)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한국이 미일

의 MD에 참여하기 시작했는지 등에 논란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1), (2)에 관하여 살펴보

겠다. 

(2) 한미일 3각 동맹은 시작되었나?

동맹이란 동맹참여국 상호간의 문제에 관한 일정 기간 동안의 협조를 전제로 국제문제, 

특히 안보문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능력을 집결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전재성, 동맹이

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잠재적 적국의 존재를 가정하느냐, 군사적 개입과 전쟁위험을 가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과 구별된다. 동맹은 적대국 차원에서 공동 대적하

여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가하면, 강대국이 동맹국에 대해 통제의 수단을 갖기 위

해 체결하기도 한다.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한미일이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 아직 동맹이 완성되지 않았지

만, 동맹으로 가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평가된다. 

회담 이후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안보동맹

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NSC 전 국장 존스톤 국제문제연구소 석좌는 “사실상의 동맹을 향

한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공동성명을 실제 이행한다면 “공식적인 조약 없이도 사실

상의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VOA, 8. 22.자 “[기획: 한미일 정상회의 

결산]”.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동북아 지역에 작은 나토 방식의 동북아 3각 군사동맹

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일본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참여연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였다고 규정했으며, 민플러스 장창준 객원

기자는 캠프데이비드선언에 위협의 실체, 협의 의무, 군사 협력, 동맹기간, 협의 기구 등을 

특정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한미일 동맹을 합의하였다고 분석했다(민플러스, 캠프 데

이비드 회담의 숨은 동맹 찾기, 아래 표는 민플러스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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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캠프데이비드선언을 계기로 한미일이 3각 동맹을 지

향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3국 안보협력체라고 하나 캠프데이비드 

공약의 구체적인 문언과 공약의 의미, 미국이 3각 동맹을 지향하고 있는 점, 이 선언에 잠

재적 적국을 명시하고, 그들의 도발 등에 3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응조치를 조율하도

록 한 점, 이 대응조치에 한미-미일 군사 동맹 차원에서 군사 안보적 조치가 배제될 것으

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한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3국 안보협력’이라고 쓰고 ‘3국 안보동맹’이라고 읽는 것이 맞을 것이

다. 다만,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3국 안보동맹이 완성되었다기 보다 그 절차를 개시했다

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3) 일본과 동맹을 지향하는 캠프데이비드선언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에 놓여 있나?

캠프데이비드선언이 3국 안보동맹을 개시하는 첫 절차라고 한다면, 이선언이 3국 동맹

화를 위한 ‘조약’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3국 동맹화를 위한 ‘조약’이라면 한국 헌법상 당연

히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조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민지 강점의 역

사가 있는 일본과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선언 행위가 헌법상 자유 

재량인지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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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캠프데이비드선언이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공약에 명

시적으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도 캠프데이비드선언이 형식, 내용, 법적 구속력 등

에 비춰보면,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선언 발표 당시 백악관 참모들의 발언을 보

면 사실상의 구속력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커비 미 NSC 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

령은…… 각국 지도자가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3국 틀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생각한

다”고 했고, 켐벨 미 NCS 인태조정관은 “3국간 협력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자물쇠로 

채우기 위한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이라고 했으며, 이매뉴얼 주일대사는 “그 어떤 개인, 

국가, 미래의 지도자도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의 발언을 통

해 미국이 한미일 3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선언을 넘는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과 사

실상 조약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

와 존스톤 석좌가 “공동성명에 명시된 실시간 정보 공유, 방어 훈련 대폭 확대, 다양한 전

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 심화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공식적인 조약 없이도 사실상의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VOA, 8. 22.자 “[기획: 한미일 정상회의 결산]”)을 더해보

면, 미국은 이 선언에 명시된 조치를 다년간 반복 시행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관행을 만들

고 사실상 이 선언에 조약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면서도 장차 사실상 조약의 효력이 갖

게 될 캠프데이비드선언에 동참했고, 향후 사실상 조약으로 굳어지게 할 안보 조치를 실행

하려 할 것이다. 동맹은 강대국이 동맹국에 대해 통제의 수단을 갖기 위해 체결하려는 목

적을 갖기도 하는데, 캠프데이비드선언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중 전선에서 이탈하지 못

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다. 필자는 캠프데이비드선언이 사실상의 조약으

로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캠프데이비드선언은 한미일 동맹화(化) 개시 공동 선언이

고, 멀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조약으로 굳어질 것이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의 국제정치적 선언에 관하여 특별히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하지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

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부터 국권을 침탈당한데 대해 전 국민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인격을 계승한다는 점을 헌법 정신으

로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

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라고 명시하고, 66조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

립과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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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은 임진왜란, 조선말에 두차례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한 악연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함으로써 정치 군사적으로 국왕을 강압하

여 식민지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진정으로 

식민지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로서 우호적 교류를 통

해 선린우호관계를 다져 나가야 할 국가이면서, 동시에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한

반도에 대한 국제정치적 개입과 강압을 시도하거나 나아가 침략과 전란을 일으킬 수도 있

으므로 안보적으로는 경계와 견제를 해야할 국가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가장 근접한 대륙이고, 일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우호적인 한반도 정세가 

필수적이므로, 일본은 한반도에 관여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일보는 한미일 정상회

담을 앞두고 사설로 “한미일 안보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대북억지력에서 긍정적

이지만 ‘전범국가의 재무장’ 위험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론수렴 없이 추진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고 분명히 짚었다. 

따라서 헌법 전문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역사, 국민적 감정, 일본의 식민지배와 

독도 영토에 대한 태도, 지정학적 한반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군사협력 또는 

동맹을 체결함에 있어 일본을 여타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

이가 있다. 일본보다는 그 정도가 낮겠지만, 군사 안보적으로 중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

게 취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좋겠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독립과 영토 보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

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회의 체결 또는 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

으며,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시킬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대

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

다. 

캠프데이비드선언은 미일의 목표대로 발전한다면 한국이 일본과 동맹으로서 한반도 위

기시 일본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근간을 변경하는 대사

변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한 행위이다. 여기에 더하여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한미일의 영역과 인도-태평양의 공역에서 육, 해, 공, 우주 전략

이 참여하는 핵과 사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연 단위로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형태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미 연례 연합훈련에 비추어 보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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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훈련을 이제 한미일이 함께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한

을 고려하여 해병대 상륙훈련, 2부 반격 훈련 등 일부 공격적 훈련에는 후방 지원 전력으

로만 참여하는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연례 훈련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한

반도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훈련 과정에서 한반도 지형 및 군사 시설 

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훈련을 통해 한미일이 작계를 수정하

여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남한 후방 지원 또는 북한 지역 평정화 지원을 명목으로 한

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한국은 대중국 전략의 일대 전환을 명확히 하였

다. 이로써 한국은 원치 않는 미중 패권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증가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한반도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부소장은  “한국은 분단국이고, 세력

권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점에서 진영 대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뤄야 한

다”고 한반도 위험 심화를 우려했고, “센카쿠 열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역내 위기

가 발생할 경우 연루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자칫 원치 않는 분쟁에 원치 않는 수

준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루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평양뉴스도 “전선에 서 있는 

한국은 포위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중국을 정면에서 상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서울평양뉴스). 다수의 견해

는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한미일의 남방 3각과 북중러의 북방 3각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2006년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 존중,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 존중”한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는데, 여기

에 한국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대만 등 분쟁시 한국 동의 없이 주한미군 참전 가능

한지 논란 있고 (빙하는 움직인다, 송민순), 한미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주한미

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캠프데이비드선언은 한반도 안위에 관한 중대 사변이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재

량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가안

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군사동맹화는 국가안위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통

령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재량이 없고 반드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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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과 일본의 재무장화 문제 

(1) 한국 입장에서 일본의 안보3문서 분석의 중요성

일본은 전후 외압반응형 국가에서 현재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로서 변모하고 있

다.1) 일본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존립과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과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일본의 꿈은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군사적 보통국가로서 일본의 국익을 적극

적으로 옹호하고 주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전 수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처음 천명했고, 그 뒤 미국이 아베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적극 수용했을 정

도로 일본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일본의 안보3

문서에 대한 분석은 한반도 안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일본의 안보3문서의 특징

일본은 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각의에서 결의

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행동하는 국가’로서 태도를 명확히 했다.일본은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3문서를 통해 ”일본은 주요 행위자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을 실현”하려는 안보상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정치

력을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안정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범을 보인다”, “일본과 국민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와 국민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표현

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에 위상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 제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안전보장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여 국제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실현한

다는 목표 설정하고, “국제적 환경을 실현한다”, “국제질서를 유지 발전시킨다”와 같이 일

본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일본은 국제사회가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국력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분야에서는, 여러 과제

의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감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우방국 등을 늘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희망의 세계냐, 어려움과 불신의 세계냐의 분

기점에 서서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하에서도 안정된 민주주의, 확립된 

1)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남기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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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성숙한 경제,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일본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책을 내걸

면서,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대처에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주도해 나간다” (일본 국가안보

전략, IX. 결어 중).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를 특정하여 명시하였다. 중국은 

‘최대 도전’, 북한은 ‘긴박한 위협’, 러시아는 ‘국제질서 근간 파괴’, ‘일본 안보상 강한 우

려’로 표시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 등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3)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란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하는데 열쇠로서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활용하여 반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반격능력 행사 요건으로 (1)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2)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3)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하

여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서 상대방 영역에서 일본

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

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반격능력에 관하여 평화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과 행사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고 남용할 가능성 등 문제가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제기되는 몇가지 쟁점을 검토하겠다. 

(쟁점 1) 타이밍 = “착수” 시점

일본의 안보3문서는 평화헌법, 전수방위, 무력행사3요건 준수하므로, 선제공격과 다르

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 방위상은 2022년 12월, 무력 공격 착수한 때가 무력 공격 발생한 때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발사 징후 단계에서 일본 향하는지, 무력 공격을 착수했는지 정

확히 판별 어렵다. 착수 시점은 일본 정부 판단에 전적으로 놓여 있기에 남용 가능성이 높

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해석을 통해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으로 해석하고 운용

하며 안보법제를 입법하는 행태를 보면, 반격 가능 시점을 당겨 위법한 선제공격으로 악용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일본 안보3문서는 이에 대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일체 변경이 없다고 함).  

(쟁점 2) 한국 공격을 당할 경우 집단적자위권 행사로서 반격능력 행사 가능성

2015년 안보법제 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무력행사 3 요건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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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 이를 배제하고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으며

-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시 집단적자위권 행사로서 반격능력 행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소다로 전 부총리는 중국이 타이완 침공시 이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한 존립

위기사태라고 말했다. 

(한반도 영향)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집단적자위권으로서 북한에 대한 공격 가

능한가. 더 확장하면 남한에 대한 공격 착수 시점을 앞으로 당기면 일본이 아닌 남한에 대

한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한가 문제된다. 미국이나 대만

이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일본은 존립위기 사태로 평가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고, 탄도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는 경우 중국 또는 북한에 대해 선제적 적기지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캠프데이비드선언을 통해 한미일은 다자 동맹화를 개시하

였고, 지역적 도전 등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메시지를 동조화하고, 

대응조치를 조율하기로 공약하였으므로, 이제 일본은 더욱 분명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

국도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라고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의 일환으로 무력 행사를 하고, 특정한 

경우 반격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무력행사를 용인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지, 일본에게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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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반격능력의 숨은 목적 

일본은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오키나와 

나하, 미야코, 이시가키, 요나구니, 아마미 등 5개 섬에 배치를 거의 완료했고, 26년까지 

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

도탄을 30년대 배치할 예정이다. 사정거리는 2천~3천km인 이 미사일을 일본 본토에 배

치하고, 오키나와 등 도서 지역을 공격하려는 전력을 원거리에서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그

러나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 등 도서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

정거리를 넘어 북한 전역과 대만, 중국 주요 도시가 밀집한 동부와 북부 지방 전역에 도달 

가능하다.  

일본이 추구하는 장사정 탄도미사일은 침입 수단이 일본의 위험권 진입 전 방어하는 스

탠드오프 방위의 목적을 초월하는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비우호

적인 주변국에 실제 일본의 목적이 ‘방위’에 있다고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일

본이 2023년까지 현재 방위비의 2배이고, GDP 대비 2%까지 증액해서 미국과 중국에 이

어 방위비 세계 3위(22년 기준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란 점, 일본이 F-35B 탐재 이즈모

급 항공모함을 운용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더해보며, 일본이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을 보유

하려는 의도가 자위 능력을 넘어 전후 평화국가의 지향점을 상실하고, 재무장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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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자위대의 북한 진입 또는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 투사의 문제

일본 정부관계자는 안보3문서 발표 무렵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능력

을 행사하는 경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

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국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5년 5월 일본 방위상에게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

치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

고, 이때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은 이때 즉답하지 않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해 10월 

다시 일본 방위상에게 자위대가 북한 진입시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 따

르면 일본에 의한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므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더해보면, 한국 정부

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위대 공격이 아무리 자위권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국의 승인 없이는 용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보3문서를 통해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및 행사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밝혔으므로, 유사시 일본에 의한 북한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은 명확해졌

다.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지역 공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일본

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

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발언하고,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는 자체 판단으로 북한 지역에 반

격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격능력은 긴급한 순간에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사이에 사전 의견조율이 필수

적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정상회담 및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하

면서도 북한 지역에 일본이 무력 행사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관철시키

지 않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없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헌법상 

영토를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반헌법적인 일본과 군사동맹화를 추진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점을 더

해보면, 헌법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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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군사밀착 문제

(1) 일본군이 한반도에서의 행한 악행과 국권침탈에서의 역할

일본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 약 16만 명~23.5만 명을 조선에 출병시켜 7

년 동안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조선 백성을 살육, 납치하는 등 회복하기 힘

든 손실을 입혔다. 

일본은 조선 말 국권침탈시기에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국권침탈에 활용하였다2). 

- 일본은 1875년 강화도에 군함 운요호를 불법으로 들어와 측량을 하다가 조선군과 전

투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 강압하여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군은1882년 임오군란 때부터 일본 공사관 경비 목적으로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 일본군은 1894년 갑오농민 봉기 시 청군의 출병을 구실로 조선에 대규모로 출병하

여, 아산만, 성환, 평양, 대동강 하구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고, 한양의 용산과 시내에 

진군하여 조선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였으며, 고종을 겁박하여 조선군을 무장

해제토록 했고, 동학농민군을 비롯한 조선 백성을 살륙하였다. 일본군은 이후에도 경

-부 전신선 보호와 거주민 보호를 이유로 조선에 군대를 잔류시켰는데, 일본군은 

1894년 8월부터 궁궐의 주요 출입문 부근에 군영을 주둔시켰다. 고종은 일본군의 주

둔을 경계하고, 철군을 요구했으나 일본군은 1895년 규모를 축소했으나 4개 중대를 

여전히 잔류시켰다. 고종은 아관 파천 후 궁궐 출입문에 주둔한 일본군의 철군을 요

구했으나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도성 내의 양향청으로 이전하여 주둔하였다. 일본

은 그 후 병력 수를 증가시켜 1900년에는 1,000명, 1901년 경에는 4개 대대로 증가

시켰다고 추정된다. 일본 육군은 1903년 통합사령부를 경성에 설치했다. 경성수비대

는 도성문을 수시로 출입하였고, 한양 도성과 그 주변에서 행군과 사격연습을 실시하

였으며, 군사 요지 아산, 원산, 평양, 의주, 강화 등 정찰 실시한 다음, 지도를 제작하

는 등  정찰보고서를 작성했다. 

- 일본군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에도 한성부를 점령하고 고종을 강압하여 한일의정서

를 조인시켰으며, 한국주차군을 편제하고, 조선을 군사 점령하고 반일운동을 탄압했

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침략군으로 역할을 했다3). 일본 각의는 한국주차군을 2개 사

단 병력으로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 일본은 한국주차군을 통해 1907년 대한제국에 군대 해산을 강요하고, 대한제국군과 

2)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현광호

3) 일본군의 한성 점령과 군대 해산, 황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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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전을 벌이며 군대를 완전히 해산시켰다. 이후 일본은 한국주차군 병력을 증강시

켜 의병을 토벌하고, 국권을 빼았는 무장력 역할을 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의 군대는 한반도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근대 개화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는 국권강탈에 야욕을 실행하였으므

로, 한국은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 주류, 북한지역 공격, 진입 등을 용납할 수 없고, 이

를 용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위헌이다.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헌법 규정은 없다. 단지 다른 외

국군대와 마찬가지로 영토내 주류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는 불문의 당연한 

헌법 정신으로서 헌법 전문 등과 독립의 역사로부터 도출된다. 

아래에서는 한일 군사밀착의 형태를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2) 일본과 주요 국가와의 안보방위 협력 현황4)

일본은 아래 표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안보에 관한 협력을 하고 있다. 

구분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인도윤석열정부 

이전

윤석열정부 

이후

정보보호협정(GSOMIA) Ⓞ→O Ⓞ+@ Ⓞ Ⓞ Ⓞ Ⓞ

2+2(각료급 안보 협의) O Ⓞ Ⓞ Ⓞ Ⓞ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 Ⓞ Ⓞ Ⓞ Ⓞ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 Ⓞ Ⓞ Ⓞ Ⓞ

정상간의 안보공동선언

(안보협력의 방향성 제시)
Ⓞ Ⓞ Ⓞ Ⓞ Ⓞ

원활화협정 Ⓞ O △

무기등방호 Ⓞ Ⓞ

안전보장조약 △ Ⓞ

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 Ⓞ

Ⓞ=실시, O=서명완료(문재인 당시 정보보호협정에 관하여 효력이 정지되어 서명완료로 표기), △=교섭중, 

+@=실시간 정보 공유, ?=교섭 중으로 추정 

4) 한미일 안보협력 : 현상과 전망, 조진구, 한국 부분은 필자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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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가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졸속으로 

체결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효력을 중단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가동하고 있다.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를 통해 한국의 탐지자산의 제원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

이 있다. 

향후 윤석열 정부는 한-일 사이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안보3문서에서 우방국 사이에 ACSA, 원활화협정(RAA) 등을 체결하겠다고 밝혔

고, 한국을 우방국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은 정보보호협정과 ACSA 체결

을 목전에 뒀으나 한국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다. ACSA는 양국 군대가 평

시와 전시에 군수 물품과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군수 물품에는 탄약, 식량, 연료, 수

송,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ACSA가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이 유엔사 지원 명목으로 자위대를 통해 미군의 탄약, 병력 수

송을 위해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직접 전투 목적은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안보실2차장은 과거 논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도 2010년경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피난을 위해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일본은 2015

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한국 동의가 없는 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

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영역에 대한 군

사적 통제권이 없는 한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ACSA 체결은 유사시 한국의 통제 없이 또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열어 두게 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진입 가능성

을 명확히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4. 한반도 영역 내 일본 자위대와 연합 훈련 실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2023. 5.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한반

도 해역에서 대잠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당국간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캠프데이비드선언에서 연례 한미일 합동 훈련을 다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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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후 한미일 3각 동맹이 진척되면서 한미일 육, 해, 공 연합훈련이 한반도 영역에서 실

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명목으로 해상자위대 군함이 한국의 배

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하거나, 항공자위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수도 있다. 현

재까지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미-일은 일본 영역에서, 한-미가 한국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훈련을 했으나 이제는 한국 전투기가 일본 영역에서 미-일 전투기와 

합류한 다음 한반도 영역에 진입하여 합동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비

록 한국의 영해와 영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사상 이에 준하여 중요성을 갖는 영역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한국 헌법상 위헌성이 있다. 나아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더 근접하여 한국의 영해, 영공에 진입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라고 할 것이고, 영토에 상륙한다면, 구한말의 치욕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 자위

대가 진입하게 용인한다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유가 된다.  

5. 질문

일본은 향후 5년간 연 8.9조엔까지 방위비를 증가시켜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

는 계획인데,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과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 비추어 이러한 방위비 증가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에 따르면 모든 공격은 방어이고, 

이를 확장하면 모든 공격도 전수방위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기지반격(공격)

능력은 전수방위 개념에서 방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이 점에 관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

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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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일 군사 밀착 일지

날짜 내용

2022. 5. 21.
∙ 한미 정상회담(서울)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2022. 6. 11. ∙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싱가포르) 한미일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발표

2022. 9. 21. ∙ 한일 정상회담(뉴욕)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 공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 모아

2022. 9. 30.
∙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 독도 15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실시, 잠수함을 탐색･식별･추

적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 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 참가

2022. 10. 6.
∙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 독도 185km 떨어진 동해상 실시, 일본 해상자위대 이

지스 초카이함, 아시가라함 참가

2022. 11. 14.
∙ 한일 정상회담(프놈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위해 협력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추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

2022. 12. 16.

∙ 일본 각의 일본 안보정책문서 개정 결의,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확보 명시, 방위비 현재 

대비 2배로 증액하여 군사력 증강 계획, 일본의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 계획 적시

- 당일 일본 정부 관계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

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

2023. 2. 13.
∙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

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합의

2023. 2. 22.
∙ (2차) 한미일 훈련,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구축함 아타고함 

참가,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

2023. 3. 15.
∙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일본의 조

치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언

2023. 3. 16.

∙ 한일 정상회담(도쿄)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 매우 중요하며, 이

를 위해 협력키로 의견 일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연대와 협력 

의견 일치

2023. 3. 21. ∙ 한국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서면 일본에 발송

2023. 4. 3.~4.
∙ 한미일 훈련,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대잠수함 훈

련, 수색구조 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 참가

2023. 4. 14.
∙ 한미일 안보회의(워싱턴DC) 안보정세, 3자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논의, 미사일 방어훈

련과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합의

2023. 4. 17. ∙ 한일안보정책협의회(서울) 안보 환경 의견 교환, 안보협력 발전 논의

2023. 4. 17. ∙ (3차)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동해상에서 실시, 일본 아고타함 참가

2023. 4. 26.

∙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워싱턴선언 발표

∙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협의할 것”

∙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

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립”하는 방안 포

함

∙ 미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

2023. 7. 1~12.

∙ 미국 7함대사령부 주도 괌 근해에서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실시

∙ 한국･미국･호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연합참모진이 참가해 대

잠전과 방공전 훈련 등을 실시

∙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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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23. 7. 16.
∙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 율곡이이함과 존핀함, 마야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

2023. 8. 19. 

∙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에서 3개 선언 발표

∙ 한미일 연례 합동훈련 실시, 훈련 명칭 부여, 다영역에서 실시

∙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위해 초기 조치들 시행

∙ 북핵,미사일 대응키위 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2023. 8. 29.

∙ 한미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

∙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

지스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

∙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및 정보공유 등의 절차를 숙달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점검





 

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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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문제상황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자 군사 훈련을 연 단위

로 다영역(multi-domain)에서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역적 위협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3

자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그 핵심은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고려해 ‘3국 동

맹’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 북한･중국･러시아 등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 협

력의 수준을 사실상 ‘3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는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 동맹, 1951년 체

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를 둔 미-일 동맹뿐인데,1) 별도의 조약 없이 한･미･일 

간의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조약 체결이 아니지만, 각국 정상이 국

가 간에 실행력 있는 합의를 문서로써 한 것이므로 헌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의 내용

3국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

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간 계획

에 따라 정기적으로 3자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

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에 이

어 재확인했다. 특히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목을 ‘정신’ 문건에 담았다.2)

또한 3국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이라는 별도 문

1) 한겨레 2023. 8. 21.

2) 한겨레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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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

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면서, 이 협의를 통해 정보의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

응조치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공약’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는 않고, 새로운 의무

(obligation)를 형성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문구다. 미국은 의무(duty)임을 강조했다.3) 그러나 헌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더욱이 한･미･일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동맹), 쿼드(QUAD: 미

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안보협의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해 미

국 중심의 집단방위체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의체는 “회원국 일방에 대

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는 집단방위 조항(제5조)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군사협력 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미･일 협의 틀에 따

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을 피해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을 철수할 수 있

도록 자위대가 상륙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의 후방지원을 받도록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중요 영향 사태법’4)을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

다”라고 명시돼 있다. 3개국 협의를 통해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3국이 약속한 연례 훈련의 무대가 중･러와 마주 보고 있는 동해상이나 동중국해와 인접한 

제주 인근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반도 주변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5) 

<표 1> 일본 안전 보장 관련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요 사태와 자위대의 대응(조진구, 2023: 29)

상정 사태 자위대의 대응

중요영향사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선박검사, 수색활동

존립위기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

립을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증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는 사태, 다

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등을 조건으로 총리가 

방위출동 명령

집단적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행사(미군 등에 대한 

공격에 반격)

무력공격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하거나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
개별적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행사

3) 한겨레 2023. 8. 21.

4) 정식 명칭은 ｢중요 영향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다(조진구, 2023: 

29).

5) 한겨레 2023. 8. 21.



91

토론 2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첫째, 동북아 및 한반도 군사 문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

법상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것이다. 둘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것으로서 군대의 ‘통

수’6)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군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외국과의 조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협상에 있어서 국회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헌법상 중요한 조약이

다. 넷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의 엄격한 기속을 받아

야 하는 ‘실질적 조약’이다.

3.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의 내용과 헌법적 검토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

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

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은 명백하게 헌법의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제5조제1항 국제

평화주의와 제5조제2항 국군의 헌법적 의무 조항 그리고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을 위반

한 것이다. 

먼저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이 헌법의 직접 근거에 따라 입법권 또는 집행권을 행하는 

경우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 의무이자 국회의 헌법적 권한

으로서 권력분립의 구체적 형식 중 하나이다. 이때의 국가작용은 대내･외적인 국민대표기

관의 성격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의 합동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에서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조약은 체약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구속하는 국가 사

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7) 조약은 조약(treaty)의 명칭을 가지는 문서(형식적 의

미의 조약)뿐 아니라 협약(convention)･협정(agreement)･의정서･선언･헌장･규약

(covenant)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 사이의 문서에 의한 모든 합의(실질적 의미의 조

약)를 말한다.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는 조약의 국내법에의 수용에 대한 동의다. 국회가 

조약 비준 동의를 거부하면 그 조약은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정하는 성문의 법규범이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들은 예시

6) “통수”라는 단어는 일본의 메이지 긴급권 국가에서 내각 행정권 및 의회 입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에는 적절치 않은 용어다. 纐纈厚(고게츠 아츠시), 侵略戰爭と總力戰, 社會評論社, 2011, 245. 

7) 국제법에서 조약은 ‘국제법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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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주권의 제약은 물론 안전 보장, 국제조직 등 관련해서도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조약은 물론 주권과 안전 보장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는 사전 동의이므로 정부의 조약 체결･비준 준비 과정에서 아무 제약이 없

다고 보기 어렵다. 조약의 체결과정은 당연히 체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국회가 충분히 숙

고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제정 절차와 달리 국회가 

독점적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 수정의결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조약 문안 확정 전에 개시되는 것이다. 그것

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대국

회 협력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기능적 적합성을 고려할 때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한 번의 가부 결

정으로 판가름하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 한판이 아니라 국가작용

의 통일성을 향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의 헌법적 장치다(오동석, 2006: 166-167). 예

를 들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만

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조

약을 국회와 대통령이 합동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면, 주권의 최고성과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헌법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8)

한편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

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버 제60조제2항은 외국과 

관계에서 군사적 행위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성

질상으로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으로서 행정부의 행위지만, 국가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

안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

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침략 전쟁 금지 원칙은 직접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것 외에 직･간접적

으로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특히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8) 보호 가치와 제한 방법을 결합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을 분석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와 대통령의 합동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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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관계에서 그리고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평화주의 원칙의 중요성은 더 크기 때문에 헌법상 최대한 평화주의 보

장이 요청된다.9)

따라서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

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4. 평화적 생존권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의 명패만 만들었다가10) 그마저도 팽개쳤지만,11) 평화적 

생존권이 중요하다.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또는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

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비

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

10조와 제37조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한편, 3인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

고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비록 헌법상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

도, 국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했다.12)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

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기 위해서라도 국토와 국민을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수행 기타 군사 

활동은 불가피하지만, 국가가 헌법이 정한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 국민에게 국제적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침략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국민을 침략적 전쟁에 동원하거나 테러의 위해 속에 방치하는 

9) 이와 관련하여 “국제평화주의가 요구하는 원칙들을 한계로 삼고, 그보다 더욱 엄격한 평화적 방법을 규범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로는 서경석, 2004: 70 참조.

10)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사건이다.

11)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사건이다. 

12)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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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헌법상 책무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쟁은 막강한 무기의 투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 사후 구제의 기본권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기본권이어야 하는 까

닭이다. 국민은 평화적 생존을 소망하고 국가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평화주의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인 비(非)전쟁 상태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질서의 적극적인 구축과 평화 유지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군사 안보 협력이 헌법의 실체적 및 절차적 규범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5. 군사･외교 관련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할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 관련 다음과 같은 평가가 필요하다. 국회의 조약 또는 군사 

관련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지만,13) 국회 동의권의 헌법적 성격으로부

터 국회법상 법률제정 절차를 원용한다면, 헌법 해석상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준수되

어야 한다. 

첫째, 국회는 정부가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체결 계획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요

하는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국회에 의해 그 

동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추진 여부는 정부가 제1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회는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

의 개요에 대한 정부의 ‘발의’ 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가 국회 동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요청

이 없더라도 그 형식 여하에도 ‘의심스럽기만 하면’ 국회 동의를 위한 국회의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심의 절차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14)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조약 체결･비

준 동의안 또는 군사 관련 합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 또는 군

사 관련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

13) 단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8] [법률 제11149호, 2012.1.17, 제정]이 있을 

뿐이다.

14) 같은 생각으로는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200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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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회 동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동의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해당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에 대

해 협상 진행과 협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국회 위원회는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는 협상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수정 의견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국회는 동

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거부 사항임을 위원회 또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10인 이상 의원의 발의와 본회

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국회는 조약 체결 또는 군사 관련 합의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협의 아래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또는 군사 관련 합의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곱째, 국회는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동의권 행사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조

약 체결 또는 군사 관련 합의에 관한 설명･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의무 이행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국정조사권은 입법권의 보조적 권한이므로 언제든지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여덟째, 정부는 타결 직후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

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토대

로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

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아홉째,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 

또는 군사 관련 합의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

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

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의 평화 규범과 군사 관련 절차 규범 

위반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야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의 위헌적 효과를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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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1987년 헌법 체제는 과거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정부형태 논의는 “과거

의 권위주의 시대에 전개된 신대통령적인 헌법현실에 기초한 대통령중심제적 사고에서 벗

어나야 한다”(성낙인)는 지적이 조약을 둘러싼 헌법 문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가 

조약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여하에 따라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 

내부 과정에서는 법제처가 조약안 심사를 하고, 그것을 외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도경옥, 2013: 98-99).15) 더욱이 ‘시행령 통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활용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군사 안보 협력을 통한 ‘준 군사동맹’은 ‘시행령 통치’의 군사적 버전이다.

군사 관련 헌법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헌법 관행이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통치행위

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개념 자체가 군사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확장

과 연관된 점에서 헌법 관점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 및 균형 그리고 공화 관계를 형

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의 헌정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형태의 구성

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운용을 중시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태가 두드

러졌던 군사･외교･통상 등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국회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15) 법제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관행과 헌법 제60조 문언해석을 

기초로 동 조약이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민정,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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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이경주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토 유타카변호사(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님, 김준형교수(한동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준형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미소간의 대결과 그에 따른 북방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

맹의 구축과정에서 특히 남방삼각동맹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한미일 군사동맹화하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

하는 강제징용배상문제가 불거지고 현정부의 대일 대미외교정책이 전개되고 한반도의 군

사외교적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가토 유타카변호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하는 일본의 1990

년대 이후의 일련의 유사입법(1992년 PKO협력법에서 2015년 안보관련법) 그리고 최근

의 각의결정(2022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추이를 잘 알 수 있었고, 대만유사시론에서 

출발하여 북한미사일위협론으로 그리고 중국위협론으로 국면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군확

의 길(반격능력론이라는 미명하의 적기지공격론)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한반도의 외

교안보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고난행군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일본 속담으로 踏み足抜け足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어딘가 침입할 때 단

박에 침입하지 못하고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살금살금 야금야금 걷는 모습인데요, 일본

국 헌법에 반하는 유사입법의 추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여 두어 발

자국을 내 딛었다가 평화애호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딛혀 한 발자국을 빼고 다시 두어 발자

국을 내 딛었다가 한 발자국을 빼고 그렇게 고군분투는 했지만 돌이켜 보면 훔칠 물건에 

도둑이 상당히 침투한 모습이 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많이 잊혀졌지만, 유사시 입법 특히 2015~16년의 

안보관련법 개정(자위대법 등 10개의 법개정과 국제평화지원법의 제정)과 그 후의 일련의 

일본정부의 군사외교정책의 변화는 한반도 외교안보에 매우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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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예, 한국,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파악하여 일본의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고 있고(‘존립위기사태법’),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위험이 있는 사태’ 즉 중요영향사태의 경우에는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지역’(예, 휴전선에서 전투 중인 경우 부산)이면, 자위대가 상륙하여 미군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호주, 인도 등)의 군사활동에 대한 후방지원도 할 수 있게끔(‘중요

영향사태법’) 하려 하고 있습니다. 1)2022년 12월의 안보관련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각의결정은 이러한 후속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각의결정이란 일본의 내각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내각의 직

무권한이라고 규정된 사항과 국정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내각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전각료가 합의하여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절차인데, 법률안, 예산안 등의 국회제출 

등이 각의결정사항이며, 우리나라 국무회의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 각의결정에 의한 

헌법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에 의한 헌법해석의 변경을 재

량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토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헌세력이 역대 일본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세력 내부에서도 개헌의 내용(자위군, 자위대, 국군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세력이 중참의원의 2/3를 넘어선 상태인데, 

각의결정을 통한 해석개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으로는 국내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비롯한 

전세계 시민사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조직화되고 정형화된 시민사

회운동과 비조직적이고 부정형화된 운동이 병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평화헌법을 옹호

하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흐름 또는 오키나와의 움직임에 대하여 여쭙고 싶

습니다. 

김준형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남방삼각동맹의 불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을 매개로 실질적으

로는 미군이 자위대,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 이경주, �아베의 개헌�(논형,2020년), 13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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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1954년 2월 19일 도쿄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와 그레이엄 파슨스

(graham Parsons)가 서명한 ‘주일 유엔군지위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이 협정의 

적용상 미합중국은 통일사령부로서 행동하는 미합중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USA acting as the united command)의 자격으로 행동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주둔 미군의 지위는 두개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일 주둔

군 지위협정’에 의거 일본 내 미군 기지사용권을 갖는 미군이고, 두번째는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에 따른 통일사령부로서 즉 통일지휘권을 갖는 미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만 잔뜩했습니다. 끝으로 제 생각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자유법조단을 비롯한 

평화애호 시민세력의 이러한 고난 행군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의 평화애호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

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외교의 민주화 

그리고 평화의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평화권이라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제

3세대 인권을 매개로 한미일의 군확의 프로세스를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는 국제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 특히 민의의 전당이어

야 할 국회에서 동맹화되어가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팩트를 체크를 하고 그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시민사회의 힘이 강력할 때에 비하면 평화헌법이 많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

만 이러한 평화헌법이라는 비빌언덕이 없었다면 한미일군사협력은 봇물이 터진 제방과 같

았을 것입니다. 일본 속담의 踏み足抜け足라는 말도 필요없고 일본정부는 군사외교에 대

한 입증책임 없이 거침없는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자위대 활동 등에 대한 

각종 규제 그리고 단서나 조건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시민적 정치적 통제가능

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법조단을 비롯

한 일본의 평화애호 시민세력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토론 4

황수영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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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황수영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두 발제를 통해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의 위험성, 일본 안보문서 개정과 군사력 증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대만 유사, 한반도 유사 상황에 일본의 대응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각국이 빠져들고 있

는 안보 딜레마 상황은 평화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일 동맹 하에서 일본이 역

내 분쟁에 동원되거나 개입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캠프 데이비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선언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18일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하 ‘캠프 데이비드 선

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안보, 경제, 기술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선언하고 3국 협력

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본

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

시’를 합의했다. 그동안 해상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육상, 

공중으로까지 확대하고 제도화할 발판을 만든 것이다.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이

어 한미일 MD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3국 정상,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

의 안보 협의를 정례화하고, 군사적 통합･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윤석열 정부에서 GSOMIA에 이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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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협력의 공간으로 호명하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을 언급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중국을 특정했다. ‘공동의 이익과 안보’라는 추상적인 표현 

아래 한국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분쟁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

기할 수밖에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대결 구도 심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진

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결국 군비 경쟁과 진영 대결

의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다. 

선제공격 전략이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 모두 ‘선제공격’ 전략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표하고 연습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선제 타격과 지도부 참수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투하도 가능한 미군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

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일차 불사용(No First Use), 유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원칙

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 북한과 같은 NPT 비가입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배제하

지 않고 있다. 일본도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상대가 무력 공격에 ‘착수’했을 때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정의하여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 역시 2022년 핵무력 법령을 발표하여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지

도부가 위협을 받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이어 지난 7

월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전쟁 연습에만 몰두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각국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

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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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가치 동맹’의 모순

한미일 정상은 ‘가치 동맹’, ‘규칙 기반 국제질서’ 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패권주의, 군사주의, 이중기준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조했으나, 정작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조차 하지 않았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말하지만 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도 비준하지 않았으며, 미･영･호주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흔

들기도 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모두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다

른 국가가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해왔다.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을 표방하나, 이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상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된 결과,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독소조항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원칙으로 강조했으나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폐기를 걱정하는 수준이고 차별금지법

조차 제정하지 못한 것이 현주소다. 무엇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

서 자유와 인권을 말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눈감으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가치 동맹’이라는 포장은 중단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결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 대해 더 강화할 제재가 남아 있는가? 북한과 러시

아의 군사협력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유례 없는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대규모 

무력시위, 적대를 부추기는 발언, 맹목적인 진영외교로 모두를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

다. 정권 종말이나 전쟁을 운운하며 상대를 도발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능한 정부

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 내야 한다. 

전쟁 위기를 경고하고, 군사행동 중단,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쓸 것

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군사주의 강화 속에 ‘힘에 의한 평화’

는 불가능한 허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각국 시민사회의 국경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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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도 중요하다. 

더불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국이 합의한 한미일 연합훈련 연간 계획과 훈련 장소

(육상･해상･공중), 훈련 내용 ▷한미일 MD 편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군사협력 강화로 

인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대책 ▷한국군의 지역 분쟁 개

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각 당사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처할 것’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내용임을 

지적하고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토론 5

마츠자키 아키후미 변호사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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